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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12.13.(금)입니다.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4.12.1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12.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존대기자의 후 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1년 이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신청불가)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 국민, 행복 행복, 영구 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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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선정 발표 비고

2024. 12. 23.(월) ~ 2024. 12. 30.(월) 거주지 동 주민센터 2025. 4. 18.(금)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1년 이상)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1차 동호배정 예정일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입주자격 조사

(구청)

예비입주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

동호배정 

발표

(개별안내)

계약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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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구별 단지명
단지
규모
(호)

전용
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기존
대기자
(무장애

·
고령자)

임대가격(원)

주소
(연락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반 등

계 일반
무장애
고령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강남

대치1 1,623

25 50 50 　 29(0) 1,640,000  40,400 4,930,000  68,100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09길5(개포동12)

(☎ 02-451-4000~1)39 20 20 　 10(1) 2,570,000  63,100 7,650,000 105,800 

세곡2-4 70 49 5 　 5 12(0)　 4,430,000  88,300 35,880,000 257,300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260(자곡동)

(☎ 02-3412-5051~5052)

수서1 984

25 10 　 10 54(0) 1,650,000  35,900 4,950,000  68,500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10(일원동)

(☎ 02-451-5266~7)33 20 20 　 16(0) 2,200,000  54,100 6,570,000  90,800 

수서6 1,508

23 60 50 10 117(0) 1,550,000  37,800 4,600,000  63,700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56길11(수서동)

(☎ 02-459-3774~5)

29 20 20 　 10(4) 1,930,000  46,300 5,780,000  79,900 

39 20 20 　 11(0) 2,600,000  63,700 7,730,000 106,800 

강서

가양4 1,998

24 50 50 　 84(0) 1,590,000  39,400 4,740,000  66,40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길37(가양동)

(☎ 02-2668-5241~2)30 50 50 　 0(0)　 2,000,000  49,500 5,950,000  83,300 

가양5 2,411

24 150 150 　 0(0)　 1,590,000  39,200 4,740,000  66,40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길36(가양동)

(☎ 02-2668-7000~1)30 50 50 　 0(0)　 2,000,000  49,500 5,950,000  83,300 

방화2-1 1,563

24 120 100 20 0(0)　 1,610,000  38,300 4,830,000  64,300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8길 40(방화동)

(☎ 02-2666-1910~1)

30 40 30 10 3(0) 2,060,000  49,000 6,150,000  82,100 

39 20 20 　 1(0) 2,680,000  63,600 7,980,000 106,400 

방화6 404

24 50 50 　 32(2) 1,610,000  38,300 4,830,000  64,300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길25(방화동)

(☎ 02-2663-2341~2)39 10 10 　 0(0) 2,680,000  63,300 7,940,000 106,000 

방화11 1,065

24 10 10 117(0) 1,630,000  38,800 4,900,000  65,30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1길 4(방화동)

(☎ 02-2664-4424)

30 60 50 10 1(0) 2,070,000  49,200 6,180,000  82,400 

39 110 100 10 0(0)　 2,660,000  63,300 7,940,000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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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단지명
단지
규모
(호)

전용
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기존
대기자
(무장애

·
고령자)

임대가격(원)

주소
(연락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반 등

계 일반
무장애
고령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노원

공릉1 1,395

24 100 100 　 0(0) 1,720,000  38,600 5,140,000  64,900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공릉동)

(☎ 02-974-8290~1)29 30 30 0(0) 2,050,000 46,300 6,150,000 77,700

월계

사슴1
1,372 24 110 100 10 0(0)　 1,680,000  37,600 5,000,000  63,200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72

(월계동)

(☎ 02-978-8060~1)

중계3 2,619 25 110 100 10 0(0)　 1,580,000  39,000 4,730,000  65,800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31

(중계동)

(☎ 02-949-2714~5)

마포 성산 1,807

25 50 50 　 34(1) 1,590,000  39,300 4,750,000  66,30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07(성산동)

(☎ 02-375-0331~2)

32 100 100 　 0(0) 2,070,000  51,200 6,190,000  86,300 

39 100 100 　 0(2)　 2,540,000  62,400 7,540,000 105,300 

서초
서초

포레스타6
146 39 10 5 5 1(0) 3,660,000  72,900 34,240,000 221,000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9길 1-12(신원동)

(☎ 02-2057-0537~8)

중랑

면목 905 25 40 30 10 15(0) 1,600,000  39,700 4,780,000  66,800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면목동)

(☎ 02-438-1942~3)

신내12 1,000 27 110 100 10 0(0)　 2,030,000  42,400 6,040,000  70,900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상봉동)

(☎ 02-3421-200~1)

합계 1,685 1,555 130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층별지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임대가격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가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목, 위안부 피해자 

	 -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③ 임대가격의 일반 등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자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

④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이며, 공가공급(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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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장애(1층-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만)·고령자(1~2층-65세 이상 고령자만) 주택 탈락자는 일반 공급 물량이 있을 

경우 신청단지에 일반신청자로 전환됩니다.(SH공사)

	 - 전환 예외 단지(일반 물량 없음) : 세곡2-4단지(강남 한양수자인), 수서1단지, 방화11단지 

	 - 고령자 : 세곡2-4, 서초포레스타6단지

⑥ 서초포레스타6단지(내곡6)는 39㎡이지만 방이 1개이고 이외 대부분 단지는 미닫이 방을 포함 방2개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닫이 방 포함 방3개 단지는 대치1단지 39㎡와 방화2-1단지 39㎡임)

⑦ 계약금은 임대보증금 20%(납부 후 계약), 잔금 80%(입주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입니다.

⑧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L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미적용

기   존 변   경

세대원수 공급가능면적

1~2명 전용 30㎡ 미만

3명 전용 30㎡ 이상 ~ 34㎡ 미만

4명 전용 39㎡ 이상 ~ 42㎡ 미만

5명 이상 전용 42㎡ 이상

세대원수 공급가능면적

1~2명

삭제
(전용면적 제한없이 신청 가능)

3명

4명 

5명 이상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2.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입주(신청) 자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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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

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              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

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

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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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공급신청 불가(세대원 

자격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분리예정 세대원 신청> 안내 <분리예정 세대원 신청> 안내

※ 1세대 1주택 신청 · 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① 예비 가구구성 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②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세대원수는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수로 신청하셔야 하며 가점(배점) 또한 분리하여 입주 할 세대원수에 대해서만 적용 합니다. 

단, 임대주택 계약자와 배우자는 분리 예정으로 신청불가하며,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도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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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 동시 적용)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 0인 90% 241,000,000 37,080,000

2인
0인 80% 241,000,000 37,080,000

1인 90% 265,000,000 40,790,000

3인 이상

0인 70% 241,000,000 37,080,000

1인 8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90% 290,000,000 44,500,000

  소득기준별 금액

	 ○ 월평균 소득 70%(1인:90%, 2인: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
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741,482 2,089,778 2,438,075 2,786,371 3,134,668 3,482,964 3,831,260 4,179,557 

2인 2,707,856 3,249,427 3,790,998 4,332,570 4,874,141 5,415,712 5,957,283 6,498,854 

3인 3,599,325 4,319,189 5,039,054 5,758,919 6,478,784 7,198,649 7,918,514 8,638,379 

4인 4,124,234 4,949,080 5,773,927 6,598,774 7,423,620 8,248,467 9,073,314 9,898,160 

5인 4,387,536 5,265,043 6,142,550 7,020,057 7,897,564 8,775,071 9,652,578 10,530,085 

6인 4,781,641 5,737,969 6,694,297 7,650,626 8,606,954 9,563,282 10,519,610 11,475,938 

7인 5,175,747 6,210,896 7,246,045 8,281,194 9,316,344 10,351,493 11,386,642 12,421,792 

8인 5,569,852 6,683,822 7,797,793 8,911,763 10,025,734 11,139,704 12,253,674 13,36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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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438,075원 이하
(70% 적용 금액)

3,134,668원 이하
(90% 적용 금액)

4,179,557원 이하
(120% 적용 금액)

2인가구
3,249,427원 이하
(60% 적용 금액)

4,332,570원 이하
(80% 적용 금액)

5,957,283원 이하
(110% 적용 금액)

3인가구 3,599,325원 이하 5,039,054원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가구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5인가구 4,387,536원 이하 6,142,550원 이하 8,775,071원 이하

6인가구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9,563,282원 이하

7인가구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10,351,493원 이하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 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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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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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 입주자 선정 방법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 입주자 선정순서 ]

배점 합산순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신청자

연령 높은자
추첨

※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에 의한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 순

	 ○ 동일 점수일 때 선정 순서 : ①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②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구   분
배점

배점기준 (대상자)
100점

1.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만)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점)

1~2인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이면서 미성년 형제자매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점(15점)

    ※ 신청인 기준

15(유형 3가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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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점

배점기준 (대상자)
100점

4. 가점(15점)

    ※ 신청인 기준

8(유형 1가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7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4

▶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5	 신청서류 및 증명서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4.12.13.) 이후 발행분에 한함〕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

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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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이름으로서명가능

• (동의방법) 대상자 전원 동의서에 서명(이름 정자로 작성) 또는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 (주의) 새대구성원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제출이 불가함

1부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부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부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

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부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예비가구구성확인서

(세대분리예정자 모두 기재)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SH공사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세대 분리예정인 신청자

 (계약자 및 배우자는 신청불가)

1부

신청자격 증명서 및 가점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부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신청자격 및 가점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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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본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소득조사 생략)
주소지관할

보훈(지)청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 데 시간이 

통상 2달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주민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6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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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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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신청자격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신청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신청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자, 한부모자격 등)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당첨 계약안내문을 수령하였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수급자 등에서 제외)하거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배점(세대원 수, 가점 등)이 상이할 경우(신청시 가점과 계약시 가점이 같아야 함)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이 취소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안내문 등 

공사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미계약의 경우 본인과실로 인해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 국민, 행복 행복, 영구 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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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 및 층에 따라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단지별 동·호 배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에 따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8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가구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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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

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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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
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가구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2022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전용면적

(㎡)
모집호수

당락점수
서울시전입일

일반 무장애/고령자

성산

25 30 90 1999년 12월 28일

32 30 86 2000년 06월 16일

39 30 - -

면목

25 30 88 1995년 09월 15일

33 30 88 2003년 11년 20일

39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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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전용면적

(㎡)
모집호수

당락점수
서울시전입일

일반 무장애/고령자

중계3단지
25 50 87 1988년 10월 16일

32 50 84 1980년 08월 25일

대치1단지

25 50 87 1991년 03월 28일

33 30 86 2014년 11월 10일

39 10 90 2010년 02월 26일

수서1단지
25 60 86 1978년 06월 10일

33 30 86 1980년 07월 01일

수서6단지
23 200 86 1986년 08월 12일

39 5 91 1989년 03월 07일

가양4단지

24 200 86 2006년 03월 20일

30 100 - -

41 70 - -

가양5단지

24 200 86 2000년 06월 08일

30 100 - -

41 70 - -

방화2-1단지
30 60 - -

39 30 - -

방화6단지

24 10 85 1980년 06월 27일

29 10 90 2004년 08월 27일

39 10 - -

방화11단지

24 200 84 2009년 04월 30일

30 40 - -

39 45 -

공릉1단지
24 80 86 1976년 08월 19일

29 10 90 2001년 08월 14일

월계사슴1단지
24 50 86 1968년 10월 20일

30 20 82 2010년 04월 22일

신내10단지

24 60 86 1984년 12월 20일

30 30 78 2013년 11월 11일

39 5 88 2000년 03월 08일

신내12단지 27 100 87 2006년 09월 12일

서초포레스타6단지 39 5 92 1997년 04월 02일

세곡2지구4단지 49 15 92 2008년 03월 21일

※ 참고 : 2023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전용면적

(㎡)
모집호수

당락점수
서울시전입일

일반 무장애/고령자

성산

25 10 90 1982년 03월 26일

32 10 90 1995년 09월 06일

39 10 90 200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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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전용면적

(㎡)
모집호수

당락점수
서울시전입일

일반 무장애/고령자

대치1단지
25 10 90 1999년 10월 27일

39 5 90 1989년 05월 20일

수서6단지
29 10 90 1987년 07월 15일

39 10 89 1985년 11월 18일

가양4단지
30 5 85 1978년 06월 27일

41 5 87 1985년 06월 11일

가양5단지
30 5 -

41 5 89 1980년 09월 02일

방화2-1단지
30 5 -

39 10 -

방화6단지

24 20 86 1973년 01월 27일

29 10 88 1996년 03월 11일

39 10 -

방화11단지

24 20 86 1976년 12월 16일

30 10 -

39 10 -

9	 문의처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콜센터) ☎ 1600-3456 (평일 09~12시, 13~18시)

	�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관련 상담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3.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콜센터 1600-3456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